
□ 10 일이내에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으로진단

□ 10 일이내에다음증상이새롭게나타나거나악화됨

・37.5℃ 이상의발열

· 감기증상 (콧물, 기침, 인후통등)

□ 7 일이내에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환자와접촉이
있었다

「접촉 」이란, 다음과같은경우입니다
①동거하고있다
②함께음식을먹었다
③자신의주위(직장·학교·입주시설등)에서

클러스터가발생하는 등

상기이외에도, 판단에헤매는경우는직원에게말씀해주세요

당원의감염대책에대해서

◎아래항목에해당하는경우는 , 특별외래를진찰해받는다

필요하므로각접수직원에게신청하십시오 .

당원에서는감염대책으로서, 내원의분들에게이
하의것을부탁하고있습니다.

■ 입관시자동검온

■ 관내마스크 ( 부직포 ) 착용

■ 손가락소독

■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이의심되는경우

「특별외래」진찰


